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연구실안전공제 가입증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공제계약자와 해당 공제약관에 의해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 안전원의 연구실안전공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을 충족하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증서번호 L2026-L00211-01

가입기간 2026-04-11 ~ 2027-04-10

학교명 인천대학교 계약자명 인천대학교 총장

설립구분 국립 전화번호 032-835-9537

학교주소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송도동) 

보상내용 보상한도 가입인원 공제료 비고

유족·장해급여 5억원/인 대학생 7,214명

38,319,580원

요양급여 20억원/인 대학원생 676명

장의비 1천만원/인 연구원 4명

입원급여 5만원/인 연구보조원 112명

(특약)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대학(원)생에 한함

합계 8,006명1천만원(■ 가입 □ 미가입)

2026.04.06



소속신분 학과 인원 소속신분 학과 인원

공제가입내역

대학생 건설환경공학부 2 대학생 건설환경공학전공 206

대학생 건축공학전공 113 대학생 건축학전공 1

대학생 공연예술학과 134 대학생 기계공학과 524

대학생 기계공학과(야) 13 대학생 나노바이오공학전공 73

대학생 나노바이오전공 70 대학생 데이터과학과 62

대학생 도시건축학부 92 대학생 도시건축학전공 183

대학생 도시공학과 149 대학생 도시설계전공 2

대학생 도시행정학과 125 대학생 도시환경공학부 2

대학생 디자인학부 273 대학생 메카트로닉스공학과 98

대학생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1 대학생 물리학과 186

대학생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83 대학생 반도체융합전공 40

대학생 분자의생명전공 120 대학생 산업경영공학과 291

대학생 산업경영공학과(야) 1 대학생 생명공학부 1

대학생 생명공학전공 170 대학생 생명과학전공 118

대학생 서양화전공 61 대학생 수학과 167

대학생 스포츠과학부 144 대학생 신소재공학과 191

대학생 안전공학과 161 대학생 에너지화학공학과 183

대학생 운동건강학부 236 대학생 융합자유전공 219



소속신분 학과 인원 소속신분 학과 인원

공제가입내역

대학생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178 대학생 자동차공학전공 2

대학생 전기공학과 339 대학생 전자공학과 308

대학생 전자공학과(야) 18 대학생 전자공학부 114

대학생 전자공학전공 84 대학생 정보통신공학과 325

대학생 체육학부 143 대학생 컴퓨터공학부 489

대학생 컴퓨터공학부(야) 25 대학생 패션산업학과 188

대학생 한국화전공 61 대학생 해양학과 126

대학생 화학과 201 대학생 환경공학전공 118

대학원생 건설환경공학과 27 대학원생 건축학과 47

대학원생 기계공학과 40 대학원생 기후국제협력학과(협동과정) 20

대학원생 도시건설공학과 7 대학원생 도시융복합학과(협동과정) 13

대학원생 디자인학과 13 대학원생 물리학과 18

대학원생 미래모빌리티학과(협동과정) 12 대학원생 미술교육전공 12

대학원생 미술학과 5 대학원생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18

대학원생 바이오헬스융합학과(협동과정) 18 대학원생 뷰티산업학과 4

대학원생 산업경영공학과 20 대학원생 생명과학과 34

대학원생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62 대학원생 신소재공학과 12

대학원생 안전공학과 43 대학원생 에너지화학공학과 22



소속신분 학과 인원 소속신분 학과 인원

공제가입내역

대학원생 의류학과 2 대학원생 인공지능학과(협동과정) 10

대학원생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7 대학원생 전기공학과 43

대학원생 전자공학과 13 대학원생 정보통신공학과 21

대학원생 지능형반도체공학과(협동과정) 30 대학원생 체육학과 27

대학원생 컴퓨터공학과 15 대학원생 해양학과 24

대학원생 화학과 25 대학원생 환경에너지공학과 12

연구원 뷰티산업학과 1 연구원 에너지화학공학과 1

연구원 체육학과 1 연구원 해양학과 1

연구보조원 건설환경공학 1 연구보조원 건축학과 3

연구보조원 기계공학과 7 연구보조원 물리학과 2

연구보조원 뷰티산업학과 1 연구보조원 산업경영공학과 2

연구보조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13 연구보조원 생명과학과 10

연구보조원 신소재공학과 9 연구보조원 안전공학과 4

연구보조원 에너지화학공학과 2 연구보조원 에너지환경화학융합기술 1

연구보조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3 연구보조원 전기공학과 1

연구보조원 전자공학부 7 연구보조원 지능형반도체공학과 1

연구보조원 체육학과 12 연구보조원 컴퓨터공학과 4

연구보조원 해양학과 17 연구보조원 화학과 10



소속신분 학과 인원 소속신분 학과 인원

공제가입내역

연구보조원 환경에너지공학과 2



  - 가입자 유의 사항 -

1. 공제계약 관련 유의 사항

• 공제 책임기간

   - 공제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미입금 시 청약은 

      무효가 됩니다. 

 ※ 별도의 약정을 원하는 경우 보험개시일 전에 안전원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일부를 받은 때에는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에

     대해 보장합니다.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상 

   - 본 계약은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장하나 상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도 담보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제급여 지급 사유는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활동 종사자 가입인원 변동에 따른 공제료 정산

   - 대학(원)생은 학과별 전체 인원이 가입한 경우에 한해,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각각의 인원의 10% 이하 

     증감이 있는 때에는 공제료를 정산하지 않으며 10%를 초과했을 때 증감된 전체인원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공제급여 지급관련 유의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보험사 및 공제기관에 가입된 계약)이 

     있는 때에는 약관에서는 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요 내용 안내 사항 -

1. 계약성립

 • 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안전원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별도 약정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계약 서명 완료 시 계약이 성립됩니다. 

2. 가입해지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은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가입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청구권 상실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때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손해의 통지 또는 급여 신청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 이유 없이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 그 해당 손해 

4. 공제급여 지급

 • 안전원은 지급신청과 필수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공제급여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 지급 

     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 청구 절차를 

     피공제자(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5. 가지급 급여

 • 안전원은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피공제자(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안전원이 추정한 공제급여의 50% 

     이내에서 가지급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배서 사항 -

등록일 배서내용 상세내용

해당사항 없음


